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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11회 개정연혁 및 내용에 대한 
고찰

전수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Review on the 11 Times Revised History and Contents of the 
Instructions for Quality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Soo-Min Jeon
Construction Test & Certification Dep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  약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하며,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상기 상위 법률에 따른 실무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순환
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동 처리요령은 2006년 6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2년 11월의 마지막
개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관련된 가장 실무적인
규정인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대하여 지난 17년간의 개정연혁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및 정부 업무방향에 대한 402개 인증업체 등 제반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와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의 원활
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quality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details of the certification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actical work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higher laws ar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s for quality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The instructions were first enacted in June 2006, and 11 revisions have been made, including
the most recent revision in November 2022.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the 
instructions, which are the most practical rules related to quality certification over the past 17 years.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help those involved in recycled aggregates, such as 402 certified 
companies, understand the government's work direction for quality certification in detail, and promote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by activating quality certification.

Keywords : Recycled Aggregate, Certified Aggregate, Construction Waste, Density, Certification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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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
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1]. 동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환골재
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
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을 부령으
로 정하도록 되어있다[2]. 이에 따라 2006년 4월 「순환
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3], 동 규칙에 대하여 가장 최근 개
정인 2021년 12월 개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6차례
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업장심사기준, 인증수수
료산정기준 및 인증기관인력구성 등 실무적인 사항을 
2006년 6월 국토교통부 고시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으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하
여 가장 최근 개정인 2022년 11월 개정을 포함하여 현
재까지 총 1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고찰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규정 중 가장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처리요령이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
여 왔는지 살펴보고자하며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 및 정
부 업무방향에 대한 402개 인증업체 등 제반 관련자들의 
이해를 도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관련현황 및 연구방법 

2.1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연구현황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하여 품질기준 제정 및 인증제도 시행방
안[4]이 연구되었고 인증제도의 일부와 관련된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5]이 연구되었으며 순환골재 KS인증 및 품
질확보방안[6]이 연구되었다. 또한 인증제도 운용 및 실
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 인증사
후관리에 대한 서류심사와 시험결과의 관계[7], 콘크리트
용 순환 굵은골재 인증 3차 시험의 타당성[8] 및 콘크리
트용 잔골재 품질인증 사후시험 부적합 사례[9] 및 콘크
리트용 순환 잔골재 기준 강화 후 인증시험결과[10] 등이 
연구되었는데 처리요령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2.2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현황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도는 Fig. 1과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고시 및 지침 총 5단계의 상하위 법령체계
로 구성되어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최상위 규
정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
조 순환골재의 정의,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근거, 
제36조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근거, 제36조의2 인증의 
결격사유 및 제37조 인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
어 있고[1,2],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의 경우 제29조 업
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11]. 동법 제36
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순환골재 인증규칙은 
제1조 목적에서 제19조 규제재검토까지 총19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Fig. 1. Laws for recycled aggregate certification

인증규칙에 상기 법률 등에 따른 구체적인 품질인증 
업무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동 업무절차를 도해하면 
Fig. 2와 같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2023

776

Fig. 2. Process for recycled aggregate certification

국토교통부 고시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
령」의 경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으로 순환골
재 인증업무의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
청 서류의 보완 등 총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2]. 
또한 처리요령 제18조에 따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국
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세부운영지침」의 경우 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인증수수료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20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1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고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시험방법 및 품질기
준을 제시하고 있으며[14],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고시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
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순
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
을 제시하고 있다[15].

2.3 연구방법
2006년 6월 10일 처리요령 제정 이후 2022년 11월 

마지막 개정까지의 총11차례 개정에 대하여 개정차수 및 
조항별 개정내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고 
전체적인 개정 방향을 살펴보았다. 처리요령 개정 시 국
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이유와 조항별 개정내용에 따
라 개정방향을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개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득한 업체 또
는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입장에서 볼 때 규제완화내용은 
업무개선, 규제강화내용은 품질제고, 용어변경 등 실제 
변화가 없거나 타 조항 개정에 따른 부수적인 변경 등은 
단순변경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가장 최근의 개정이자 
가장 많은 부분이 개정된 11차 개정에 대하여는 변경되
는 내용 및 인증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3. 처리요령 개정내용

3.1 처리요령 개정차수별 개정내용
개정 차수별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단순변경의 경
우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1) 제1차 개정(2006.12.19.) : 업무개선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ISO인증 받

은 경우 품질관리실적 심사 생략하도록 명시, 제4조(품질
검사 기준 및 방법) 제4항에의 시험기관에 대하여 신청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배제하도록 명시,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파쇄시설 기준 
500톤 이상에서 400톤 이상으로 완화, 분리시설 기준 2
단계 이상에서 1단계 이상으로 완화, 품질담당자 자격기
준 중 중급품질기술자 이상을 초급품질기술자 이상으로 
완화, 환경담당자 자격기준 해당 산업기사 1인 이상을 
삭제하여 기준 완화하였다.

2) 제2차 개정(2007.12.12.) : 업무개선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 생산시설의 굴삭기를 굴삭기 

및 로더로 기준 완화, 품질담당자 교육 이수 주기를 3년
으로 명시하였다.

3) 제3차 개정(2008.04.23.) : 단순변경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02.29.)에 따

라 제2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등 8개 조항의 건설교
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

4) 제4차 개정(2009.08.21.) : 업무개선
제2조(신청서류의 보완) 사유가 타당한 경우 서류 보

완 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완화, 제5조의2(심사중지 및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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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부정, 허위 및 위계 등의 경우 심사 중지 및 반려할 
수 있도록 명시, 제11조(인증서 재교부 및 재심사) 재교
부 시 인증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절차 삭제, 
제14조(조사 및 시정조치) 제3항 시정조치 대상인 경우 
품질인증 골재 판매·공급 금지 조항 삭제하였다.

5) 제5차 개정(2010.07.21.) : 업무개선
제18조(세부운영지침) 제3항에 인증업무책임자가 심

사원 관리, 업무감독 및 보고 등 조치하도록 명시,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의 용도구분을 인증규칙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명시하였다. (도로공사용→도로공사용(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및 (아스팔트콘크리
트용→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6) 제6차 개정(2012.08.10.) : 단순변경
제19조(재검토기한) 고시 개정 등의 조치 기한 15년 

8월10일까지로 명시하였다.

7) 제7차 개정(2012.12.12.) : 품질제고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에 순환골재 용도별 생산비율 

명시하였다. (도로공사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용 : 1일 처리량의 3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 1일 처리량의 1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 1일 처리량의 20% 이상)

8) 제8차 개정(2013.04.15.) : 단순변경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03.23.)에 

따라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등 7개 조항의 국토
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

9) 제9차 개정(2014.10.21.) : 업무개선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제2항의 한국산업규

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변경,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
법) 제1항 및 제5조(품질시험 및 확인) 제1항의 시료 또
는 시험편을 시료로 변경,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의 용도
별 순환골재 생산비율을 삭제하였다.

10) 제10차 개정(2016.04.07.) : 단순변경
제19조(재검토기한) 고시 타당성 검토 기한 16년 8월 

1일 기준 매3년으로 명시하였다.

11) 제11차 개정(2022.11.02.) : 업무개선
제2조(신청서류의 보완) 보완 기간 10일에서 30일로 

완화, 제11조(품질인증의 재심사) 재심사 절차 간소화에 
따라 조항 삭제,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제3항 
삭제하고 운영실태조사 시험 1차 부적합 시 국토교통부
에서 시정조치하던 절차를 인증기관에서 보완 및 확인조
치하는 것으로 간소화, 별표1 사업장심사기준 중 품질담
당자 ‘전담’ 문구 삭제하여 겸직 허용, 별표4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담당자 및 보조자 경력에 인증업무 경력 추
가, 별표5 운영실태조사 업무절차를 변경하여 운영실태
조사 시험 1차 부적합 시 인증기관에서 확인조치하는 것
으로 간소화하였다. 

4. 처리요령 개정내용 고찰

4.1 개정 전반에 대한 고찰
처리요령 제정이후 17년 간 적지 않은 횟수인 11차례

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별로 구
분해보면 업무개선 개정이 6차례(1차, 2차, 4차, 5차, 9
차 및 11차) 품질제고 개정이 1차례(7차)였고 나머지 4
차례(3차, 6차, 8차 및 10차)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변경으로 실제 의미 있는 
개정은 전체 11회 증 7차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 개정내용을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Revision version Changes

1 Improvement

2 Improvement

3 Simple changes

4 Improvement

5 Improvement

6 Simple changes

7 Quality enhancement

8 Simple changes

9 Improvement

10 Simple changes

11 Improvement

Table 1. Changes by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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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업무개선 개정에 대한 고찰
1차, 2차, 4차, 5차, 9차 및 11차 개정이 업무개선에 

해당하는데 6차례의 개정 중 인증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큰 변화가 있었던 9차 및 11차 개정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대폭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1차, 2차, 4차 및 5차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시설기준 완화, 품질담당자 및 환경담당자 
자격기준 완화, 서류 보완기간 연장, 시정대상 판매금지 
삭제 등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인증업무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폭 업무개선은 9차 및 11차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9차 개정 시 용도별 순환골재 생산비
율을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는 주요언
론에 보도될 정도로 주요한 업무개선 사안이었다[16]. 또
한 2022년 11월 11차 개정의 경우 2021년 12월 16차 
개정된 인증규칙의 변경 사항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현
행 처리요령인 동시에 주요 변경사항이 많아 장을 나누
어 후술하였다.

4.3 품질제고 개정에 대한 고찰
2012년 12월 7차 개정이 유일하게 품질제고에 해당

하며 순환골재 용도별 생산비율을 정하여 사업장 심사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적정한 양의 순환
골재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품질인증
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심사기준에 순환골재생산능력
(건설폐기물처리능력 대비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생산량)
을 추가한 것이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전제조건인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처리능력(Q)은 Eq. (1)과 같이 
1차 파쇄시설용량에 일가동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동 처리능력에 Table 2와 같은 용도별 비율을 곱하여 인
증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생산량을 정하였다. 

   [ton/day] (1)
Where, qdenotes primary crushing facility capacity 
[ton/h], h denotes uptime per day [h, usually 8 
h/day]

Recycled aggregate type Production ratio by use

Aggregate for road more 30 %

Coarse aggregate more 10 %

Fine aggregate more 20 %

Aggregate for asphalt more 30 %

Table 2. Production ratio by use

또한 사업장 심사 시 동 생산량 대비 1시간 생산량
을 측정하여 최소 생산량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생산량 충족 여부는 해당 골재의 품질시험 
합부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기에 인증업체들에게는 적
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2014
년 10월 9차 개정 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
면 폐지되었다.

4.4 단순변경 개정에 대한 고찰
3차, 6차, 8차 및 10차 개정이 단순변경에 해당하는

데 정부 부처의 명칭, 재검토 기한 연장 등 처리요령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4.5 11차 개정에 대한 고찰
2022년 11월 2일 이루어진 11차 개정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마지막 개정으로 11차례의 개정 중 직전 개정
으로부터의 기간이 7년으로 가장 긴 개정이며, 인증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가장 많았는데 재
심사 절차간소화, 운영실태조사 부적합 시 처리절차간소
화, 담당자 겸직허용 이렇게 3가지가 주요 개정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종전까지는 기 인증된 순환골재의 생산시설 변
경이나 이전 시 인증규칙 제12조에 의거 재심사 대상이 
되어  Table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재심사가 진행되어왔
는데, 서류보완, 사업장심사 및 2회의 품질시험을 거쳐 
인증을 득한 기존 인증 건에 대하여 시설 변경을 이유로 
신규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신
청서류구비, 심사 및 2회 품질시험까지 실시하는 재심사 
절차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왔고, 게다가 재심
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기존 인증에 대한 처분 또는 시설 
원상복구 여부 등의 후속 절차가 불분명한 제도적 미비
점도 있었다.

Year
Reason for 
reexamination

2016 2017 2018 2019 2020

Change of production 
facilities 4 5 5 10 15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2 5 6 2 4

Total 6 10 11 12 19

Table 3. Certificate reexamin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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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fail follow-up procedure
Where, MOLIT denot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CT denote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이에 처리요령 11차 개정에서 인증규칙 16차 개정 내
용을 반영하여 기존 재심사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설 
변경 이후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공정도 및 
공인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절차와 동일하게 서
류 확인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인증업체의 경우 종전의 재심사 수수료
(352만원, 시험비용 미포함), 서류준비 및 2회의 품질시
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제도적으로 보면 재심사 품
질시험 결과 부적합 시 발생하던 혼선 대신 공인성적서
로 품질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서류적인 재심사를 진행
하고 차기 운영실태조사 시 인증기관에서 확인하는 합리
적인 절차가 도입되었다.

둘째,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부적합 시 업무처리 절
차를 개선하였다. 품질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종전
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부적합보고, 국
토교통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요청, 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시정결과 제출, 국토교통부가 인증업무처리기관에 시정

확인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이 해당업체 골재 시료채취, 
시정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실시,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국
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공문 송수신 등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
기 절차 중 국토교통부의 문서 발생 과정을 없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발생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부적합에 대하여 인
증업무처리기관에서 직접 인증업체에 보완요청하고 업체
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 보완결과를 제출, 인증업무처리
기관에서 시료채취한 후 보완 적합 여부를 품질시험 실
시하여 확인,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업체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적정 시정 여부도 종전과 동일하
게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관
리측면의 해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속히 처리가 가
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도해하
면 Fig. 3과 같다.

셋째, 품질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하였다. 순환골재 품
질인증을 득하기 위한 최소 요구인력은 Table 4와 같이 
관리책임자, 품질담당자, 환경담당자 및 안전담당자 총4
인이다. 

Required 
manpower Qualifications Required number 

of people

General manager - 1

Quality manager
Certificate or 

Experience and 
Education

1

Environment 
manager

Certificate or 
Experience 1

Safety
manager - 1

Table 4. Manpower requirements

이중 품질담당자는 폐기물처리기사 등 관련 자격증 또
는 경력증명을 보유한 동시에 순환골재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하고 환경담당자는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증
명을 보유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품질담당자와 환경담당
자는 요구되는 자격조건이 있고 종전에는 전자와 후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두 
담당자를 모두 채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였
고, 환경담당자에 대한 혼선도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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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는데 요구
되는 인력은 환경담당자 1인 뿐인데 순환골재 품질인증
을 위하여 유사한 자격자 1인을 더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현실적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환경담당자가 주 인력인데 순환골재 품
질인증 관련으로 동 인력이 품질담당으로 대응하고 명목
상 환경담당을 타 직원으로 제시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
에 상기 담당 간의 겸직을 허용하여 업체의 부담과 환경
담당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였다.

5. 결론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실무적인 업무절차를 다루고 
있는 규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이 지난 
17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았다. 2006년 6
월 최초 제정 이후 2022년 11월  최근 개정까지 총11차
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취지와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여 각 개정건을 업무개선, 품질제
고 및 단순변경으로 구분해보았는데, 업무개선이 6차례, 
품질제고가 1차례였고 나머지 4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11회 개정 중 7차례가 유의
미한 개정이었는데 이중 품질제고 취지의 7차 개정은 실
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최소 생산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9차 개정 시 폐지
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현재까
지의 전반적인 처리요령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
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 6차례의 업무개선 개
정 중 9차 및 11차 개정이 인증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개정이었다. 2014년 10월 9차 개정 시 
용도별 최소생산량을 폐지하고, 2022년 11월 개정 시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 실태조사 부적합 시 업무절차를 
간소화, 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하여 인증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인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11차 개정 관련 인증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 측면을 살펴보면, 재심사 간소화의 경우 종전 건
당 352만원씩 발생하던 수수료가 없어진 것이며, 재심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서류준비, 시료생산 및 품
질시험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 볼 때 11차 개정은 인증
관련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개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감
소하는 만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한
데, 현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이

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순환골재 품질인
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감소라는 부수적 영향에 대하여 2013년 
4월 12일 세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는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등이 해결방안
으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현재까지
의 처리요령 개정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9차 및 11차 개정을 통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
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인증규칙 제14
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에 따른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건설폐기물
을 재활용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
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고찰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반 규정 중 국토
교통부 고시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의 개
정 연혁과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동 처리요령의 하
위규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세부운영지침」 등 타 규정
의 개정 연혁과 내용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품질인증
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2023.11.) 의원입법 발의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KS인증과 통합)의 개정 추이에 따라 
기 인증업체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포함, 인증규칙 및 처
리요령이 유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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